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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조 마포사랑상품권의 잔액의6 (

환급 지역사랑상품권 이용) 「

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」

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3 “

율 이란 분의” 100 80을 말한다.

제 조 마포사랑상품권의 잔액의6 (

환급) ① ------------------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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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--------------------------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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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 설< > 제 조제 항에 따라 할인판매7 2②

된 마포사랑상품권의 잔액을 환

급하는 경우에는 잔액의 할인비

율만큼 제외하고 지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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